
한의예·학과 교육기본시설 운영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의과대학 한의예·학과 내의 교육기본시설의 운영, 관리에 관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 기본 시설의 설치) 한의과대학 학장은 훌륭한 한의사 양성을 위하여 학생
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, 교수 및 연구자들이 제대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
있도록 강의실, 실습실, 임상술기실, 세미나실, 강당, 교수실, 실험실 등 한의과대학 
내의 교육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

제3조(교육 기본 시설의 운영, 관리) 한의과대학 학장은 교육관련 기본 시설을 운영하
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, 감독해야 하며, 그 업무에 필요한 예결산 집행권을 가
진다.

제4조(교육 기본 시설의 운영, 관리 위임) 한의과대학 학장은 직원, 교수 중에서 교육
기본시설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, 관리에 관한 권한을 
위임할 수 있다. 

부 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
